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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의 개정으로 “건설기술자”는 “건설기술인”으

로 “건설업자”는 “건설사업자” 등으로 순화된 용어를 서울시 관련

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“건설기술자”는 “건설기술인”으로 “건

설업자”는 “건설사업자” 등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


다. 기타 : 해당없음






